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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산물亏百 기 술 정 보 Technical Information

품질고급화장려금 운용 지침

1.목적
■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산업 경쟁력제고

■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, 고급육（1등급이상）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 

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■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■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 도모

3. 근거법령
■ 축산법 제3조 （축산발전시책의 강구）

4. 연도별 지원계획

구 분 ，92 ~'어년 2002 년 2(X)3 난 2004년

사업량 （천두） 199 119 62 17

사업비 

（백만원）

계 1

보 조 

지방비

31,544

25,235

6,309

19,612

17,651

1,961

10,400

9,360

1,040

4,092

4,092

5.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

사업개요

가. 지급대상
疆 '04.7.1 일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

A1+ • B1+ • A1 • B1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（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함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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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계통출하 방법
•冒산자§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매시장 • 공판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

• 시장 • 군수（자치구청장 포함）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

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

■ 생산자단체의 범위

• 지역 농，죽협

• 시장 • 군수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

나. 지급장소 및 금액
■ 포상금지급장소: 지역축협 및 농협

■ 지급기간 :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

■ 지급금액（두당/천원） : （한우） A1+, B1+등급 : 300, A1, B1 등급 : 200

（육우） A1+, B1+, A1, B1 등급 : 100

다. 2004년 사업비（예산안） 내용

내용별

품질고급화

장려금

사업 량

16,700두

브:;*;：;;:1彳二 사업"벼俾陞원）"壬

사업비 합계

4,092

예 산 액 （축산발전기금）
지방비 자부담

계 보초

4,092 4,092

융자

추진체 계

가. 사업담당부서

■ 농림부 : 축산경영과 （02-500너905）

나. 사업시행기관

■ 축산물등급판정소 （031-390-5500）

다. 사업시행

■ 품질고급화장려금협조단체（이하 “협조단체”라 한匚F）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

서식5 • 6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



• 1개 시 • 군 관내 생산자단체 : 시장 • 군수（자치구청장 포함）

• 2개이상 시 • 군에 걸쳐 있는 생산자단체 : 시 • 도지사

• 2개이상 시 • 도에 걸쳐 있는 생산자단체 : 축산물등급판정소

■ 협조단체를 지정한 시 • 도, 시 • 군은 서식7에 의거 지정현황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

찌 협조단체는 농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6을 참고하여 신규가입 • 탈퇴 농가를 

지정기 관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월단위로 통보

■ 생산자단체는 계통출하시 서식1에 따라 출하축의 거세여부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

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시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체 보관 • 관리

■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결과 품질고급화장려금 대상축 （A1+ • B1+ • A1 • B1 등급） 으로 

판정된 경우 서식2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를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 

또는 지역농협에 통보

■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서식2 통보서의 발급일자 기준으로 2개월이내에 해당 

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축협 및 

지역농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 당일 지급

浓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

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

■ 지역축협은 10일 간격으로 1개월이내에 서식3에 의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

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
:루■려금을눗言한1저%농협에서는 지역事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, 지역축협에서는 

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

■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개월이내에 송금

행정사항

가. 사후관리

■ 시 • 도（시 • 군）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각각 협조단체로 지정한 

생산자단체를 수시 점검하여 계통출하시 출하축의 거세 및 생산자 확인 등을 점검

淤 계통출하시 거세 및 생산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한 생산자단체는 협조단체에서 제외하고, 

허위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

춬신뭃둥급정亨 - /



— 

録琳gn衆部豚*部*繇辫淬:洋渎 
"拿後소WW*淺变: 沒勢竅盘 注彩 欢巨 率 mW兰 w

나. 보 고

■ 시 • 도, 시 • 군,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시행 협조생산자단체 지정현황을 

농림부에 연초 1회 보고하고, 변동사항 발생시 월단위로 보고하돼, 시 • 군은 시 • 도를 

통하여 보고（서식8）

■ 장려금 지급결과 보고 :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월별지급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

농림부에 보고

6.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

가. 사업추진기관

■ 축산물등급판정소

나.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

■ 지원대상 :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+ • B1+ • A1 - B1 등급 판정을

받은 생산자（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함）

■ 지원내용 : 2004년도 사업시행 내용 참조

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체계도

※지역 농협에서는 

장려금을 자체자금 

으로 우선 지급한 후 

이를 지역축협에 신청 

하고, 지역 축협은 

축산물등급판정소에 

자금배정을 요구하여 

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 

농협에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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